
공개특허 특2001-010065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06F 17/60G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1-0100653
2001년11월14일

(21) 출원번호 10-2000-0024059         
(22) 출원일자 2000년05월04일         

(71) 출원인 (주)씨큐텍
유택수
대전 중구 선화동 374-1

(72) 발명자 류헌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08효자촌621-2002호

(74) 대리인 이은영
이후동

심사청구 : 있음

(54)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최적 수량의 기프트카드
를 제작하도록 주문하는 기프트카드발행사서버와, 카드정보가 카드의 전면 또는 이면에 인쇄됨과 더불어 마그네틱띠에 
기록된 기프트카드와, 고객으로부터의 결제를 처리하는 쇼핑몰서버와, 쇼핑몰서버로부터의 이용인증이 요청되면 이용
가능 여부를 인증하는 기프트카드운영서버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발행사를 가입받는 
단계와,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단계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가입받는 단계와, 기프트카드 거래를 인증
하는 단계와, 이용대금을 정산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와 온라인상에서 결제할 수 있고, 결제에 따른 
인증요청을 받고 승인할 수 있고, 선불카드발행을 주문받고 발행할 수 있으며, 제휴사의 기프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 단말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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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프트카드 운용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2는 기프트카드 발행사가 기프트카드 발행을 요청하고 기프트카드를 수령하는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 3은 기프트카드 가맹점 가입요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사용가능통보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 4는 기프트카드 가맹점 탈퇴요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가맹점해지통보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 5는 가맹점에서 사용된 기프트카드 대금 정산 요청으로부터 정산대금 입금확인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
트;

도 6은 기프트카드 운영자가 기프트카드 발행사별 사용현황을 수집하고 기프트카드 발행사에 제공하기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 7은 고객의 상품구입에 따른 기프트카드 결제요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및 매출전표 수령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 8은 기프트카드 거래취소요청으로부터 거래취소 승인에 따른 기프트카드 및 매출전표 수령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
낸 플로우챠트;

도 9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통해 정산되기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
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기프트카드 발행사200 : 기프트카드 운영서버

300 : 쇼핑몰400 : VAN사

500 : 단말기600 : 고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지불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불카드를 가지고 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수 있고, 
카드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지불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신용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상
기 신용카드(Credit Card)의 전면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고, 신용카드번호와 만기일 및 성명
등의 정보가 돌출되어 인쇄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뒷면에는 마그네틱띠가 형성되어 있고, 이 마그네틱띠에는 신용
카드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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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번째 방법으로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와 통신상으로 접속되어 있는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CAT : C
redit Authorization Terminal)를 통해 결제 및 승인을 받는 경우이다. 상기 VAN사는 여기서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
라고도 한다.

신용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를 장착시키거나 스캔시킨 후, 단말기에 설치된 키를 통해 결
제금액과 분할개월수 등의 정보를 입력시킨다. 단말기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띠에 저장된 정보를 읽은 후, VAN사의 이
른바 결제인증시스템측으로 전송시킨다. 그러면, VAN사의 시스템은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단말기측으로 인증결
과를 전송한다. 이와 같은 인증결과는 단말기측에 설치된 인쇄장치를 통해 매출전표로 출력됨으로써 결제가 완료되게 
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쇼핑몰을 쇼핑하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모두 선택한 후에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쇼핑몰의 결제인증시스템은 고객으
로하여금 카드번호와 만기일 및 성명 등의 정보를 입력시키도록 한다. 결제인증시스템은 고객이 입력시킨 정보에 기초
하여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결제를 하게된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상기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인증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매출전표만을 사용하
여 결제를 하게 된다.

즉, 이때에는 소정의 압착장치를 통해 신용카드의 상부에 매출전표를 놓은 후 압착장치를 눌러 인쇄시킴으로써 매출전
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업자는 이와 같이 작성된 매출전표를 지정된 은행에 접수시킴으로써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기 두번째 방법은 근래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재가 증가됨에 따라 그 사용도 함께 증대되고 있으나 신용정보 
및 카드정보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의 정보가 한번 노출되게 되면, 신용카드의 한도금액
까지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와 온라인상에서 결제
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부가가치통신사업자 또는 제휴된 쇼핑몰서버로부터 결제에 따른 인증요청을 받고 승인할 수 있는 기
프트카드운영서버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휴된 쇼핑몰서버로부터 선불카드발행을 주문받고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제휴사의 기프트카드 사용내역을 제휴사서버측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 1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프트카드(Gift Card) 운용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00은 기프트카드 발행사, 200은 기프트카드 운영서버, 300은 쇼핑몰, 400은 VAN사, 500은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를 
각각 나타낸다.

기프트카드에는 위조방지 및 도난방지를 위한 홀로그램부 및 마그네틱부를 구비하며, 카드고유번호표시부 및 액면가표
시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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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프트카드의 전면에는 이미지부, 액면가표시부, 홀로그램부, 발행사표시부, 유효기간표시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기프트카드의 후면은 마그네틱띠, 패스워드표시부, 안내문표시부로 구성된다. 상기 홀로그램부는 스탬핑
을 이용하거나 염변화잉크로 인쇄한 후 스크래칭하는 기법을 이용한다(240). 또한 마그네틱띠에는 패스워드가 기록되
게 되는데 이러한 패스워드는 난수의 형태로 엔코딩되게 된다(220).

먼저, 도면을 참조하면, 기프트카드발행사(100)가 기프트카드발행을 요청하면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상기와 같이 제작
된 기프트카드를 발행사에 제공한다. 그러면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소정의 판매점(110~120)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
매한다.

이와 같이 판매점(110~120)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고객(600)은 오프라인상에서 기프트카드 직영가맹점 또는 
제휴가맹점(610)을 통해 이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상의 쇼핑몰(620)을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직영가맹점 또는 제휴가맹점(610)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CAT; 500)와 VAN사(4
00)를 경유하여 기프트카드 운영서버(200)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300)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컴퓨터에 카드번호와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쇼핑몰서버(300)가 기프트카드 운영서버(200)측으로 인증을 요청함으로써 승인을 받게 된다.

상기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CAT)는 각 가맹점과 VAN(Value Added Network)사간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VAN사
와 기프트카드 운영자간에도 통신라인을 통해 접속되어 승인요청과 승인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한다.

도 2는 기프트카드 발행과정의 일예를 도식화한 플로우챠트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기프트카드 운영자에게 기프트카드 발행을 요청한다(S210).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기프트카드 발행사로부터 발행카드의 수량, 카드의 액면가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카드발행을 접수
받는다(S220).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발행해야할 카드의 수량만큼 카드의 고유번호를 생성시키고, 각 카드에 대해 난수를 생성한 후(S
230), 기프트카드 제작사에 카드제작을 의뢰한다(S240). 이때 기프트카드 운영자와 기프트카드 제작사는 동일인일 수 
있다. 상기 생성되는 난수(Random Number)는 필요한 자릿수만큼의 길이(예컨대 14자리)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렇게 발생된 난수는 온라인상의 패스워드(Password)로서 사용되게 된다.

    
그러면 기프트카드 제작사는 데이타가 저장되지 않은 이른바 공카드를 제작한 후, 각 카드마다 고유번호와 난수를 할당
하여 이를 프린팅 한다. 이때, 상기 패스워드는 이원배합잉크를 이용하여 홀로그램방식으로 인쇄된다. 따라서, 상기 홀
로그램부를 스크래치하면, 패스워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한번 스크래치된 후에는 패스워드를 재차 은
폐시킬 수 없으므로, 카드유통과정에서 카드의 패스워드가 누출될 위험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제작이 완료된 기프트
카드는 기프트카드 운영자에게 전달된다.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제작이 완료된 기프트카드의 마그네틱띠에 카드의 고유번호와 난수를 엔코딩하고(S250), 기프트
카드 발행사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기프트카드발행이 완료된다(S260).

도 3은 기프트카드 가맹점 가입요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사용가능통보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기프트카드 가맹을 원하는 업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프트카드 발행사에게 가맹점 가입을 요청한다(S310). 이와 
같은 가입요청은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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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요청한 업체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S320), 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S330). 상기와 같이 가맹을 원하는 업체의 자료가 수집되면,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수집된 자료를 기
프트카드 운영자에게 제출한다.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가맹점에 대해 코드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등의 사업자정보를 등록시킨다(S
340). 이때,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S350).

그리고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업체를 등록하도록 VAN사에 요청한다(S360).

그러면 VAN사는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시키고(S370), 신청업체에 기프트카드 사용가능함을 
통보한다(S380).

도 4는 기프트카드 가맹점 탈퇴요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가맹점해지통보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기프트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가 가맹점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기프트카드 발행사에 탈퇴요청을 하여야 한다(S4
10).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 가맹점 탈퇴를 접수받고(S420), 탈퇴를 요청한 가맹점의 자료를 수집하
여 기프트카드 운영자에게 전달한다(S430).

그러면,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기프트카드 발행사로부터 접수된 탈퇴 요구 가맹점 자료에서 가맹점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여 탈퇴등록한다(S440). 이때,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고(S450), VAN사에 가맹점
을 탈퇴처리하도록 요청한다(S460).

이와 같이 기프트카드 운영자로부터 탈퇴처리 요청을 받은 VAN사는 요청된 가맹점을 사용불가 가맹점으로 등록시키고
(S470), 가맹점에 해지되었음을 통보한다(S480).

도 5는 가맹점에서 사용된 기프트카드 대금 정산 요청으로부터 정산대금 입금확인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
트이다.

일정기간동안(예컨대 1개월 단위) 고객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통해 결제를 받은 가맹점은 기프트카드 발행사에게 거래
된 대금에 대해 정산하도록 요청한다(S510).

그러면,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거래된 기프트카드 대금에 대한 정산요청을 받고(S520), 기프트카드 운
영자에게 가맹점에서 사용된 기프트카드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청한다(S530).

정산자료 요청을 받은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가맹점의 기프트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후(S540), 정산자료를 기프트카드 
발행사에 제공한다(S550).

기프트카드 운영자로부터 정산자료를 제공받은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정산대금을 확인한 후 가맹점에 송금한다(S560).

이와 같이 하여 기프트카드 발행사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지면, 가맹점은 정산대금 입금을 확인한다(S570).

도 6은 기프트카드 운영자가 기프트카드 발행사별 사용현황을 수집하고 기프트카드 발행사에 제공하기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소정의 기간동안 기프트카드 발행사별로 기프트카드 사용현황을 수집하
여 기프트카드 발행사에게 제공한다(S610). 상기 사용현황을 수집하는 기간은 예를 들어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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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기프트카드 운영자로부터 사용현황 자료를 제공받은(S620) 기프트카드 발행사는 그 제공된 정보에 따라 
기프트카드의 재고관리를 할 수 있고(S630), 기프트카드 발행 및 정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640).

도 7은 고객의 상품구입에 따른 기프트카드 결제요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및 매출전표 수령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이와 같은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가맹점으로 가입된 상점에 설치된 예컨대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CAT: Credit 
Authorization Terminal)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고자 기프트카드를 제시하면(S710), 가맹점은 기프트카드를 단말기에 장착시켜 기프트카드의 마
그네틱부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읽어내고 VAN사로 전송시킴으로써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S720).

그러면, VAN사는 가맹점의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인식하고(S730), 기프트카드 고유번호와 
난수 및 승인요구금액등의 정보를 가지고 기프트카드 운영자의 서버에 기프트카드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된다(S740).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VAN사로부터 요청된 사용승인을 접수받고, 기프트카드 정보를 확인한 후 승인요구금액만큼을 차
감시켜 등록하고(S750), 승인번호와 잔액정보를 VAN사에 통보한다(S760).

상기와 같이 기프트카드 운영자에게 기프트카드 사용승인을 요청한 VAN사는 기프트카드 운영자로부터 기프트카드 승
인번호와 잔액정보를 수신하고(S770), 가맹점의 단말기측으로 상기 정보를 전송시킨다.

이와 같이 상기 VAN사로부터 수신된 승인번호와 잔액정보는 가맹점의 단말기에 표시되거나 매출전표를 통해 출력되게 
되고(S780), 고객은 기프트카드와 매출전표를 수령하게 된다(S790). 고객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대금이 기프트
카드를 통해 지불됨으로써 상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S795).

도 8은 기프트카드 거래취소요청으로부터 거래취소 승인에 따른 기프트카드 및 매출전표 수령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
낸 플로우챠트이다.

고객이 거래를 취소하고자 기프트카드를 제시하면(S810), 가맹점은 기프트카드를 단말기에 장착시켜 기프트카드의 마
그네틱부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읽어내고 VAN사로 전송시킴으로써 취소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S820).

그러면, VAN사는 가맹점의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따라 기프트카드 및 거래취소를 인식하고(S830), 기프트카드 
고유번호와 난수 및 취소요구금액등의 정보를 가지고 기프트카드 운영자의 서버에 기프트카드 취소승인을 요청하게 된
다(S840).

기프트카드 운영자는 VAN사로부터 요청된 취소승인을 접수받고, 기프트카드 정보를 확인한 후 취소요구금액만큼을 증
가시켜 등록하고(S850), 취소승인번호와 잔액정보를 VAN사에 통보한다(S860).

상기와 같이 기프트카드 운영자에게 기프트카드 사용승인을 요청한 VAN사는 기프트카드 운영자로부터 기프트카드 취
소승인번호와 잔액정보를 수신하고(S870), 가맹점의 단말기측으로 상기 정보를 전송시킨다.

이와 같이 상기 VAN사로부터 수신된 취소승인번호와 잔액정보는 가맹점의 단말기에 표시되거나 매출전표를 통해 출력
되게 되고(S880), 고객은 기프트카드와 취소매출전표를 수령하고(S890),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S895).

도 9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통해 정산되기까지의 절차를 예로 나타낸 플로우챠
트이다.

고객이 인터넷으로 접속된 컴퓨터를 통해 기프트카드 발행사의 쇼핑몰에 접속하거나 제휴사의 쇼핑몰(이하 가맹점 또
는 가맹점 서버라 한다)에 접속하여 쇼핑을 한다(S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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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모두 선택하게 되면, 고객은 상품구매를 요청하게 된다(S920). 그러면 
쇼핑몰의 서버는 고객으로 하여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고객의 컴퓨터측으로 결제정보 입력화면을 표시시킨다.

따라서 고객은 컴퓨터에 표시된 입력란에 결제하고자 하는 기프트카드의 고유번호(카드번호)와 난수 즉, 비밀번호를 
입력시킨다(S930).

상기와 같이 입력이 완료되면, 그 입력된 정보는 가맹점 서버(예컨대 결제서버)로 전송되고, 가맹점 서버는 기프트카드 
운영자에게 기프트카드 사용인증을 요청한다(S940).

기프트카드운영자는 상기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된 기프트카드 사용인증 요청에 따라 기프트카드의 고유번호와 난수를 
확인하고(S950), 거래대금만큼 차감시킨 후(S960), 기프트카드 사용을 인증한다(S970).

그러면, 가맹점은 기프트카드 운영자로부터 사용인증 및 잔액을 확인하고(S980), 고객의 컴퓨터측으로 대금정산이 완
료되었음을 알리고 잔액을 표시시킨다(S990).

이와 같이 하여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구매와 결제를 완료하게 된다(S995).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가 신용정보 및 카드정보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정보가 한번 노출되게 되
면 신용카드의 한도금액까지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상기 선불카드
에 보안장치를 장착함으로써 도용을 막을 수 있으며, 도용된다 하더라도 결제액이 액면가 이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
해를 줄일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여 편리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행금액과, 카드고유번호 및, 보안처리된 패스워드정보를 구비하여, 당해 정보들이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정보저장부
를 포함하는 기프트카드와;

기프트카드 제휴업체로 가입하고, 고객으로부터의 기프트카드에 의한 결제요청을 받으면,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입력받
은 후 그 입력된 정보에 기초하여 기프트카드 운영서버에 이용인증을 요청하고, 이용인증이 이루어지면 고객으로부터의 
결제를 처리하는 온라인 가맹점서버와;

기프트카드 제휴업체로 가입하고, 고객으로부터 기프트카드에 의한 결제요청을 받으면 카드리더기를 통해 기프트카드
의 전자장보저장부로부터 기프트카드정보를 입력받은 후 그 입력된 정보에 기초하여 기프트카드 운영서버에 이용승인
을 요청하고, 이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고객으로부터의 결제요청을 처리하는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과;

온라인 가맹점서버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로부터의 이용인증이 요청되면, 수신된 기프트카드의 정보에 따라 기프트
카드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기프트카드의 발행금액에서 이용금액을 차감시켜 등록시킨 후 기프트카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기프트카드운영서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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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 및 기프트카드 운영서버간에는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로부터 기프트카드정보를 전송받아 이
용금액정보와 함께 기프트카드 운영서버에 전달하고, 기프트카드 운영서버로부터의 승인결과는 상기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로 전달하는 VAN서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청구항 3.

상품을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요청받아 온라인 가맹점 서버가 고객에게 기프트카드 정보입력을 요
청하는 단계와;

온라인 가맹점서버가 고객으로부터 입력받은 기프트카드 정보를 사용금액정보와 함께 기프트카드 운영서버에 전송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운영서버가 온라인 가맹점 서버로부터 승인요청을 접수받고, 당해 기프트카드의 금액정보를 갱신한 후, 승인결과
를 온라인 가맹점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운영서버로부터 접수받은 승인결과에 기초하여 온라인 가맹점서버가 고객의 결제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방법.

청구항 4.

상품을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기프트카드에 의한 결제처리를 요청받아,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로 기프트카드 정보입력을 
요청하는 단계와;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로부터 기프트카드정보를 입력받아 금액정보와 함께 기프트카드 운영서버에 전송하여 승인요청하
는 단계와;

상기 운영서버가 온라인 가맹점 서버로부터 승인요청을 접수받고, 당해 기프트카드의 금액정보를 갱신한 후, 승인결과
를 온라인 가맹점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운영서버로부터 접수받은 승인결과에 기초하여 온라인 가맹점서버가 고객의 결제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승인요청하는 단계는 VAN사를 통해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용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방법.

청구항 6.

보안처리된 비밀번호부와;

상기 비밀번호를 포함한 카드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정보저장부를 포함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겸용 기프트카
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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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밀번호부는 이원배합잉크를 이용하여 홀로그램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겸용 기프트카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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